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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 본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 다문화가족학생에 대한 안정적이고 활기찬 대학생

활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학생의 정의 및 담당기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

규정한다.

제2조(정의) 다문화가족학생은 부․모 중에 한사람 이상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귀화

한 가정에서 태어난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부서의 구성) 다문화가족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지원을 위하여 동양미래대학

교 학생서비스센터 내에 다문화가족학생 지원 담당자를 둔다.

제4조(기능) 다문화가족학생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다문화가족학생의 대학생활 지원 

2. 다문화가족학생의 편의시설 지원 

3. 다문화가족학생의 학사 및 진로, 생활상담 지원

4. 다문화의 이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지원

5. 다문화가족 학생의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

제5조(회의) 다문화가족학생의 지원 및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요청이 있

을 때는 학생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6조(규칙의 개정) 이 규칙은 총장 결재를 받아 개정한다.

부   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
